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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 ENTITY 자격 확인 요청건 (2017년용)  
 

미국은 2013년 3월 19일 부터Micro entity에 대한 추가할인제도를 시행하여 이에 해당하면 

상당수의 특허청요금에 대해서 Large entity대비 75% (Small entity대비 50%)의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하고 있읍니다. 
 

Micro entity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출원건별로 

Micro Entity Certific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원인(Applicant)이 Small Entity에 해당하여야 함.  

(2) 출원인(및 각 발명자)가 4건을 초과하는 미국 특허 및 디자인출원 (PCT national phase 

entry 포함)의 발명자가 아니어야 함.  -> Micro entity에 해당한다면 출원인 및 

각발명자별로 미국출원건수 실적을 확인하여 알려주야함. 

(3) 출원인(및 각 발명자)의 전년도의 총수입(gross income)이 그해의 미국 평균가구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015년도 연간 소득총액(gross income)이 $169,548 을 넘지 

않아야 함. 단, 2015년도 원화대 U.S.달러의 기준환율은 1179.128로 계산함) 

-> Micro entity에 해당한다면 출원인 및 발명자의 전년도 총수입규모를 확인하여 아래 

체크박스에 표시해 주어야 함.  

- 출원인:  [ ] 10만불이하  [ ] 10만불에서 169,548불 사이 

- 최고소득 발명자: [ ] 10만불이하  [ ] 10만불에서 169,548불 사이 

(4) 출원인(및 각 발명자)가 해당 특허출원건을 상기 (3)항을 만족하지 못하는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한 사실이 없어야 함.  
 

따라서 금후로 저희에게 신규 특허출원(일반특허 및 디자인 특허)을 의뢰하시는 경우 

출원인(Applicant)이 개인일 경우에는 상기 Micro entity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출원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특허 출원건 및 등록특허건에 대해서도 각건별로 

Micro entity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건별로 Micro entity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알려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Certification을 제출하여 Micro entity 요금을 적용받도록 조치하겠읍니다. 참고로Micro 

entity certification은 건별로 1회 제출하면 되지만, 해당 요금 납부시마다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더이상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납부이전에 알려주어야 함. Micro entity 

certification을 제출하는 경우 각건별로 대리인 비용이 100불씩 청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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